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26호(號)  1916(大正 5)년 9월 2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05호(號)

1914(大正 3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546호(號) 일본･만주･러시아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

임률규칙[日滿露聯絡運輸旅客及手荷物賃率規則]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1916(大正 5)년 9월 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･제6조(條) 제3항(項) ㈏의 ⑵ 중(中) ｢이르쿠츠크(Irkutsk)｣를 ｢만주리(滿洲里)｣로 개정(改

正)한다.

･동조(同條) 제5항 중(中) ｢18･60｣을 ｢21･65｣로, ｢13･95｣를 ｢16･20｣로, ｢24･35｣를 ｢25･
20｣으로, ｢18･25｣를 ｢18･90｣으로 개정(改正)한다.


